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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동어장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파악

하기 위해 남해안의 진해만 대구자원관리 성공사례를 거제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980년

대 초반부터 1990년대 말까지 진해만의 겨울에는 대구가 거의 잡히지 않는 ‘공동어장의 비극’

이 발생했다. 그러나 1981년부터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을 실시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서

‘공동어장의 행복’이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수산자원관리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거제시 대구호망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폐쇄적인 공동체의 자율관리와 더불어 조업구역

획정과 단속을 포함하여 진해만 전체의 공동어장을 관리하기 위한 외부적 개입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의 대구 수정란과 어린 자어 방류 정책은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들은 1981년부터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수정란 방류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년 12월부터 해양경찰과

경상남도 그리고 관계 시 군을 중심으로 계절성 불법어업을 집중단속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불법어업으로 인한 기대손실이 그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훨씬 크도록 적발확률

과 벌금 액수를 적정하게 설계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거제시 대구호

망협회는 중요한 사항들은 81명의 회원들이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비공식 공동

규범이 강제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당성과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

째, 정부와 공동어장 어민들의 신뢰와 협력의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1년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쉽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구수정란 방류사업

을 통해 보여준 신뢰가 좋은 평판을 유지하면서 진해만 공동어장의 어민들의 신뢰와 협력을

이끈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공유자원인 공동어장 관리를 위한 자율조직과 자율관리 이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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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그 동안 정부의 제도나 정책에 초점을 맞추거나 어

민들의 자율적인 어장관리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있었지만, 양자를 포괄하는 협력적 수산자

원관리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실천적인 대안의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협력적 수산자원관리, 진해만 대구어장, 거제시 대구호망협회

Ⅰ. 서 론 

공동어장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문제(research question)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남해안의 

진해만 대구자원관리 성공사례를 거제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말까지 진해만의 겨울에는 대구가 거의 잡히지 않는 ‘공동어장

의 비극’이 발생했다. 그러나 1981년부터 경상남도와 거제시, 국립수산과학원과 

거제수협 그리고 거제시 대구호망협회가 협력하여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을 실시

하면서 2002년부터 ‘공동어장의 행복’이 시작되었고, 2003년 이후에는 생존율이 

더 높은 대구 어린자어 방류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81명으로 구성된 거제시 대

구호망협회 가구당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공동

어장관리에는 도대체 어떤 요인들이 작용한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Ostrom(1990)의 제도분석틀과 Conley와 Moote(2003)의 협력적 자

원관리모델을 응용하여 진해만 대구자원관리 성공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초기조건으로서 진해만 공동어장의 공동체적 속성, 정부의 제도와 정책, 대구호

망협회와 어촌계 어민들의 자율적 규칙과 자율관리 그리고 정부와 어민들의 신뢰

와 협력의 네트워크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2002년 이후 진해만 대구 어획

량이 괄목할만하게 증가하면서 어민들 역시 수정란과 자어 방류사업에 적극 협조

하고 있기 때문에 진해만 공동어장의 관리가 지속가능할 것으로 예견된다. 

본 연구는 자율적 관리모델로써는 진해만 대구어장의 성공사례를 설명하기에

는 몇 가지 한계가 따름에 주목하였다. 매년 11월 조업시기가 다가오면 조업구역 

선점을 위한 경쟁적 어구설치가 이어지고 있고, 대구호망의 과다설치로 인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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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이탈과 항로 침범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해결

할 수도 있지만, 일정 부분 정부의 강제적 개입을 통한 질서유지가 필요한 부분이

기도 한 것이다. 경상남도 어업진흥과에 의하면, 진해만 전체의 호망허가 공식통

계는 174건이며,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10건이 허가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정치망 

허가를 통해 대구를 잡는 158명을 감안하면 진해만의 대구 잡이 어민은 342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불어 진해만에는 305명(거제 50, 창원 155, 고성 100)이 물메기 통

발어업을 하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불법어구를 설치하거나 항로 

내에 어구를 설치할 경우 심각한 갈등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엄정하

게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조업이 야간과 새벽시간에 이루

어지기 때문에 경상남도와 거제시 그리고 인근 시･군의 지도와 단속 과정에서 애

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수산자원관리에서 어업인 중심

의 자율감시기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수정란과 자어 방류사업이나 단속노력 등 

외부의 협력적 역할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는 협력적 자원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사례연구로서 현장조사와 면담방법에 의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구자원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어업진흥과, 거제시 어업

진흥과 관계자들과 수차례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였다. 전문적인 내용은 수산전문

가들의 자문을 받고, 현장의 목소리는 거제시 대구호망협회 회장과 구성원들과 

해양경찰 그리고 거제수협 관계자들에게서 경청하여 다각도로 검증(triangulation)

하고자 하였다(Yin, 1994: 90-101). 연구의 시간적 범위와 지역적 범위는 1981년 이

후 현재까지 진해만 대구어장, 특히 거제시 외포 어장을 중심으로 삼았다. 대구 잡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주요 통계자료가 진해만에서 대구가 다시 본격적으로 잡

히기 시작한 2002년 이후부터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주된 시간적 연구범위는 이 

시기부터 현재까지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공유자원으로서 공동어장과 협력적 수산자원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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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원(common-pool resource)이란 다수의 개별 주체들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연적 자원이나 인공적 시설물이다. 공유자원은 잠재적인 사용자들을 

배제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특성인 비배제성과 한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

에 따라 다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특성인 편익차감성을 지

닌다(Ostrom, et al., 1997: 4~8). 통상 공유자원은 그 양이 매우 많아서 다른 사람이 

그 자원을 사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억제하기 매우 힘들다(김일중, 1998: 

60). 그리고 자원의 사용에 진입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원이 공유되면 방만하게 소

비될 것이라는 예측은 명약관화하다. 바다라는 공유의 공간에 위치한 공동어장은 

관개시설, 야생동물, 산림자원, 유전 그리고 지하수 등과 함께 전형적인 공유자원

이다. 진해만의 대구어장과 같은 공유자원은 하나의 자원체계로서 유지될 뿐만 

아니라 자원단위로서 부가가치의 흐름을 창출해낸다. 

원칙적으로 어장은 공동소유이다. 공동어장의 어로행위를 완벽하게 배제하기

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제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한 어민이 잡은 만큼 수산자

원은 감소된다. 따라서 수산자원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공여규칙(provision rules)과 

이용과 관련된 사용규칙(appropriation rules)이 확립되지 않으면 쉽게 자원이 고갈

되어 편익이 감소된다. 개인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용자들의 최선의 선택은, 

자신의 비용부담이 없다고 전제한다면,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수산자원을 이용함

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유자원이 황폐하게 될 가

능성이 높은 이유는 합리적인 개인이 공유자원을 보전하고자 하는 유인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Smith, 1992: 5~6).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은 공동어장의 관리에 협조하지 않고, 

가능한 한 수산자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공동어장은 훼손될 

것이다. 공유자원으로서 공동어장은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자원을 

감소시킬 경우에 다른 사람은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는 이런 자

원의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공유자원은 적절한 규제가 없는 한 빨리 고갈

될 가능성이 높다(Hardin, 1968: 1243~1248; 최병선, 1993: 89). 이는 ‘공유의 비극’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80년 이전 진해만 대구자원의 고갈은 공유자원으로서 

공동어장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1) 

1) 물론 대구자원의 고갈이 남획과 산업화의 영향 때문인지 바다환경의 변화 때문인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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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회에서 합리적인 개인들이 ‘공공의 선’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으

로 협력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Olson, 1965: 1). 이는 흔히 정부의 간섭

이나 규제를 정당화하는 논리이다. 그러나 정부의 강제적 개입이라는 획일적인 

해결방법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Ostrom, 1990: 58~102). 오히려 ‘공유자

원의 비극’은 공동체의 집합적 행동이 없는 상황에서 기인하므로, 공동체가 실제

로 공유의 문제해결을 위한 집합적 행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경우 ‘공유의 비극’

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거제시 대구호망협회의 경우 회장을 중심으로 호망의 

설치와 회수는 물론 거제시 주관 축제에 협력하는 등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

해 자율적인 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Ostrom(1990: 29)은 자발적 조직과 자치규율 과정을 쉽게 관찰 가능한 소규모 공

유자원 상황을 연구과제로 하고 있다. 그는 공유자원 상황 속에서 무임승차의 유

인과 기회주의적 행동의 유인을 어떻게 극복하여 협동을 통한 공동의 이익을 지

속시키느냐에 관심을 가졌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유자원관리의 

원리를 발견해낸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초기조건으로서 공동체 속성을 고려할 

때, 진해만 대구공동어장의 규모가 다소 크기 때문에 자율적 관리에 한계가 있고 

정부의 개입이 전제되는 협력적 자원관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

면 협력적 자원관리 모델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Hardin(1968)에 따르면, 협력이란 공동어장 어민들의 상호합의에 의한 상호강제

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강압은 지역사회의 상호합의를 얻지 않은 외부적 강제로 볼 

수 있다. 공유자원의 상황을 방치하면 ‘공유의 비극’이 초래된다는 주장은 정부의 

강제적 개입이 필연적이라는 논리로 귀결된다(김일중, 1998: 62~64). 

이러한 주장이 강력하면 ‘자율적 협력의 논리’는 한 걸음 물러서게 된다. 그러나 

공유자원 문제의 해결을 민간영역에 맡기면, 즉 인위적 질서 대신에 자연적 질서

가 작동하게 하면 공유자원 문제는 더욱 악화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공유의 비극과 딜레마를 피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개입은 필연적일 수

도 있다. 다만, 그 개입방식은 정부(leviathan)에 의한 강제적 방식도 있지만, 자원에 

대한 소유권의 분산배분을 통한 시장기제의 도입방법도 있으며, 공동체 구성원들

의 자발적 조직화를 통한 제 3의 문제해결 장치도 있다(Ostrom, 1990: 8~23). 

는 학자들 간에 아직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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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elord(1984: 3~24)는 이기적 개인들이 협력하는 조건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강력한 정부의 강압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강력한 정부가 없

다면 호혜주의(reciprocity)에서 해답을 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복되는 게임 상

황에서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교환할 사람과 협력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

이다. Ostrom(1990: 36~37)에 의하면, 이러한 원리는 모두 협력하는 한 자신도 협력

한다는 조건부적 전략(contingent strategy)을 의미한다. 즉,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

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의된 규칙이나 약속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이러한 

전략적 선택에 의해 성취될 것으로 기대되는 장기적인 기대 순이익이 단기적인 

‘지배적 전략’을 따랐을 때 기대되는 순이익보다 큰 경우에 이러한 규칙이나 약속

에 순응하는 전략을 일단 선택한다는 것이다. 조건부적 전략은 다른 사람들이 따

른다는 전제 하에서 순응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이반

(defection)을 확인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다시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돌보겠다는 ‘지배적 전략’으로 되돌아가는 잠정적인 이행약속을 의미한

다. 따라서 Ostrom(1990: 186)에 의하면, 조건부적 다짐은 감시활동이 있을 때만 신

뢰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소규모 공유자원 상황에서 감시활동은 값비싼 별도의 

감시기제를 도입하지 않고 참여자 자신들이 스스로 감시활동을 하기 때문에 비용

이 아주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협력’과 ‘강압’이라는 두 가지 질서 중 어느 하나에만 전적

으로 의존하는 사회는 없다. 즉, 자율적인 협력의 메커니즘과 강압적인 통제 메커

니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월한지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뜻이다. 그래도 이

해관계자의 협력과 공적인 참여를 통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 이를 통해 목표

를 공유함은 물론 집행에 대한 헌신까지 높여 집행과정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효

과적인 실행이 가능하다(Margerum, 2002a; 2002b). 결국 협력적 수산자원관리

(cooperative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란 정부의 개입을 전제로 공동어장의 유

지관리와 사용을 위해 폭넓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공정한 참여를 허용하여 면

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합의를 형성하고 함께 결정하고 집행해가는 과정으로 정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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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의 검토

본 연구는 협력적 자원관리에 관한 최근 국내외 연구동향에도 불구하고 공동어

장과 관련한 협력적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거의 없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2) 특히 자율적 수산자원관리의 틀은 우리나라 연근해 어장을 설명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자율관리와 정부의 개입을 하나로 묶는 협력적 자원

관리이론을 구축하고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 본 

연구의 배경과 국내외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적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해야 함을 

강조한 연구가 있다. Healey(1997: 284~314)는 협력적 기획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설

계에 관심을 가졌다. ⑴ 먼저 그는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

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폭 넓은 권리, 모든 당사자들이 자기 이해관계를 밝히

고, 양질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식･비공식 기관에게 실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강조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구성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합의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공개적으로 동의한 원칙을 준수할 의무

와 책임을 강조했다. ⑵ 자원의 통제와 분배 문제를 강조했다. 공동체 구성원들에

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원을 부

여하고, 기반사업에 투자할 자원을 확보하고, 다수의 정책주도자들에 의해 역으

로 피해를 보는 자들을 보상할 자원을 확보하고, 양질의 정보자원을 공유하는 것

을 강조했다. ⑶ 도전에 대응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인데, 다양한 요구와 이견

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포용적 논변 접근법(inclusionary 

argumentative approach)을 사용하는 것이다. ⑷ 역할을 분담하고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적･기술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관리역량을 제고하고, 법원의 설계는 물론 시

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이용하여 분쟁해결기제를 조

2) 물론 Vigoda(2002)는 공무원과 시민 간의 진정한 관계 확립은 단순히 대응성을 높이는 데만 머

무르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에 기초한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새로운 의미의 협

력행정은 고차원의 협력과 동반자관계를 수반해야 한다. 이때 행정의 역할은 억압적이어서는 

안 되고 조언자의 입장에 머물러야 한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시하천 살리기

를 비롯한 도시 창조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관계 혹은 동반자관계가 정착되고 있다

는 점이다(김창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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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화함으로써 협력적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는 협력기획의 

모델이 이상적이라서 현실적인 제도적 제약을 갖기도 하지만, 협력적 기획의 경

험을 통해 제도적 역량을 구축해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지역현안을 잘 아는 이해관계자들이 자원관리에 협력해야 함을 강조한 

연구가 있다. Mason(2008: 72~77)은 협력기획에 있어서 유역이나 생태지역과 같은 

지역에 기초한 기획이나 수요에 기초한 시민참여가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왕성한 전통적 기획 접근방법(conventional planning approach)보다 불완전한 

협력적 접근방법(collaborative approach)에 의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협력적 기획에 있어서 딜레마는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야 하는데, 

이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참여자들이 협력과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획과정에 참여하여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비록 이러한 반대자들이 진정한 담론을 경험하지 못

할지라도, 의미 있는 참여를 통해 비타협적인 태도를 완화하면서 건설적으로 협

력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협력적 자원관리의 성공요인과 딜레마에 관한 연구이다(Conley and 

Moote, 2003; Margerum and Whitall, 2004). 그들은 협력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문

제의 서로 다른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는 당사자들이 그들의 차이점을 건설적으로 

탐색하고 그들의 제한된 시야를 넘어서는 가능한 해결책을 탐색하는 것으로 본다

(Gray, 1989: 5).3) 먼저 Conley와 Moote(2003: 376)는 기존 연구를 정리하면서 협력적 

자원관리의 평가기준을 과정과 결과 측면을 포괄하여 폭넓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유도되는 협력적 자원관리과정은 몇 가지 요소로 구

성된다고 한다(Margerum and Whitall, 2004: 407~427). ⑴ 공통된 목적에 동의하는 

것, ⑵ 포용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보증하는 것, ⑶ 참여자들이 과정을 설계하도록 

허용하는 것, ⑷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창의적인 문제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⑸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 ⑹ 실행계획을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⑺ 협력적 리더십

을 발휘하는 것이다.4) 이러한 협력기획의 성공요인들은 복잡하며, 분산되고 그리

3) Selin and Chavez(1995: 189~195) 역시 과정 지향적 협력모형에 관심을 보이면서 참여자를 존중

하는 기획, 공동 합의, 대화 그리고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구조를 설계한다.  

4) 이러한 맥락에서 Baker(2004)는 캘리포니아 북부 Humboldt County의 자연자원 복원과정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통된 목표에 동의한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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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논쟁적인 자원관리 문제들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협력

적 자원관리는 폭넓게 옹호되지만, 역설적으로 몇 가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고 

약점도 발견된다고 한다. ⑴ 유역차원에서 협력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의 분권화에 

관한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책결정자들은 자연자원관리와 환경정책은 국

가적 목표와 일관성을 위하여 집권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럴 경우 지역의 독특한 수요나 상황에 적합한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된다. 

⑵ 전문가적 지식과 지역의 평범한 지식과의 긴장이다. 협력적 접근은 지역을 지

식의 원천으로 삼고 지역의 지식으로부터 학습하는 능력을 강조한다. 이는 지역 

상황에 맞는 지식을 옹호하면서 과학적 지식을 희생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⑶ 협력적 의사결정의 규모와 범위에 관한 것이다. 지방 수준에서 중요한 사항이 

지역이나 국가 수준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지방의 상황에 초점을 

맞춘 의사결정이 자칫 자연자원의 가치를 향유하면서 이에 간접적으로 의존하는 

도시 거주자들의 관심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⑷ 생태적･과학적 시간 

프레임과 관리적･구성적 시간 프레임의 긴장이다. 협력모델은 과정에 과학을 통

합할 것을 강조하지만, 생태계 실험에는 수십 년이 걸리고 정부 정책은 선거에 의

해 종종 바뀐다. ⑸ 협력적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염려이다. 협력은 결

정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늘리기 때문에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 동시에 많은 

기관들은 재정지출을 줄이게 되면 더 적은 자원으로 조직을 꾸려나가야 한다. 그

러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결정시간을 줄이게 되면 역설적으로 더 많은 거래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연구이다. 김대영(2008)은 우리나라 어업자원관리

수단을 수산자원이용제한과 수산자원 인위적 조성 측면으로 분류하여 어업자원

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어업자원관리의 질적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그

는 해역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통합적 어업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역별 자원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최재송 등(2001)은 총 인구 280명이 사는 소규모 공동체인 충남 보령시 장고도 어

촌계의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성공사례를 Ostrom(1990)의 제도이론을 바탕으로 설

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논의는 진해만과 같은 규모가 큰 공동체의 협력적 수산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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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 사례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대인 등(2008)은 연안의 이용 및 

개발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해양수

산부의 분산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의 협의권한이 약화되어 어장관리에 심각한 문

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수산자원관리법｣의 제정을 포함한 실효성 제고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Ostrom(1990: 143~181)은 터키, 캐나다, 스리랑카 등의 

소규모 공동체의 연안어업사례를 분석하면서 금지구역의 유명무실화, 저인망선

의 과잉도입을 통한 남획, 갈등조정장치의 부재 등이 수산자원관리 실패의 원인

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성공사례에서 이용된 대부분의 제도적 장치들

은 민간과 공공기관의 다양한 혼합물이었다고 결론짓는다(Ostrom, 1990: 182).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진해만 대구어업과 관련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협력 메커

니즘에 주목하고자 한다. 

3. 분석틀

본 연구는 남해안의 진해만 대구자원관리 성공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1980년

대 초반까지 진해만의 겨울에는 대구가 거의 잡히지 않는 공동어장의 비극이 발

생했다. 그러나 1981년부터 수정란 방류사업을 실시하면서 2001년부터 공동어장

의 행복이 시작되어 매년 거제시 대구호망협회 가구당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보

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거제시를 비롯한 관련기관의 주도적 노력과 더불어 어촌

계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진해만 대구자원관리 성공사례를 거제시 대구호망협회의 공동체적 

속성, 정부의 지원과 규제정책의 효율성, 대구호망협회의 자율적 규칙과 관리, 정

부와 공동어장 어민들의 신뢰와 협력의 네트워크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초기조건인 공동체 속성은 자원관리의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변수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나머지 세 

가지 변수는 자원관리의 성공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임을 나타낸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다양한 증거자료와 연계(chain of evidence)시

킴으로써 입증해나가고자 한다(Yin, 1994: 98~99).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은 네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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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동어장 관리를 위한 초기조건으로서 공동어장의 공동체 속성은 협력적 

수산자원관리의 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Ostrom(1990: 188)은  공동체 

구성원의 수가 적을수록, 자발적인 협력에 의한 공유자원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

의 구성원 수가 적을수록, 구성원들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이해관계의 동

질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지도력 등의 자산을 보유한 구성원이 존재할 때 공유자

원의 성공적인 관리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Ostrom(1999)이나 최재송 등(2001)

의 연구에서 소규모집단의 응집성과 효과성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그러나 진해만의 경우 11월부터 시작하여 이듬해 3월에 이르는 기간에 

184건이 넘는 대구호망과 158건의 정치망 그리고 305건 정도 되는 물메기 통발이 

함께 사용되는 대규모 공동어장이며, 거제･창원･고성 등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지역의 어민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자율관리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율

관리와 더불어 정부의 규제와 지원이 뒤따르는 협력적 수산자원관리 모델이 어느 

정도 타당할지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지원과 규제정책의 효율성은 협력적 수산자원관리의 성공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을 크게 지원업무와 규제업

무로 구분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산과학원, 경상남도의 어업진흥과, 거

제시 어업진흥과 등 정부의 제도와 정책이 관련 행위자들에게 이득이 되어 효율

적으로 집행되어야 협력적 자원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대구 수정

란과 어린자어 방류사업뿐만 아니라 호망허가의 공정성과 더불어 허가를 받지 않

은 어업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 역시 엄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수산자원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합리적 선택의 제도주의’(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에서 

상정하는 제도란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환과 

협력을 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어떻게 개인행동과 개인 간 상호작용

을 규율해서 각 개인의 합리성을 집합적 차원의 비합리성이 아니라 집합적 차원

의 합리성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합리적 선택의 제도주의’의 핵심문제

인 것이다(하연섭, 2003: 85~86). 이러한 제도의 효율성은 제도의 시장유인성과 이

로 인한 거래비용의 절감에 의존한다. 행위자들의 이기심을 기본적인 속성으로 

파악할 때 제도가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가 이득이 된다는 시장유

인성의 제도설계(incentive system design)가 요구된다. 이는 공유자원의 문제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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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학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Hardin, 1968; Ostrom, 1990: 1~28; Smith, 1992: 

5~6). North(1990: 80~81)는 이를 적응 효율성(adaptive efficiency)이라 정의하는데, 

그에 의하면 제도적 틀에 내재된 인센티브는 경험학습의 과정과 암묵적인 지식의 

발전방향을 결정하고, 마침내 개개인을 의사결정과정과 체계에서 서서히 발전해 

나가도록 이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대구 수정란과 어린자어 방류

와 같은 지원정책, 그리고 호망허가와 단속 등 규제제도의 효율적 집행여부를 검

토하고자 한다. 

셋째, 거제시 대구호망협회의 자율적 규칙과 자율관리방식의 정당성과 수용성

은 협력적 수산자원관리의 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관련 행위자들이 

제도와 정책수단을 수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율규제에 의한 자율적

인 관리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강제에 의한 타율적인 규제를 수용해야 하는 경우

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순응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고,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수용

하기가 쉽지 않다.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정당성이 부여된 제도와 정

책수단에 대해서는 행위자들의 수용도(degree of the acceptance)가 높아 자발적인 

순응이 기대된다. 즉, 정책수단의 정당성이 높으면 수용성이 높아져 순응이 용이

할 것이다. 

넷째, 정부와 수협 그리고 공동어장 어민들의 신뢰와 협력의 네트워크의 작동

은 협력적 수산자원관리의 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Axelord(1984: 

155~158)는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강압적 규제로 인해 규제회피유인을 

제공하기보다는 자발적 순응을 이끌어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그는 정부가 

좋은 평판(reputation)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협력적 수산자원관리에서도 

내부의 공무원과 외부의 파트너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증진시키면서 신뢰를 구축해가는 과정을 중요시한다(Carr, et al., 1998: 767~776). 자

발적 네트워크 형성의 전제조건은 신뢰와 협력이다. 공유자원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하고 신뢰와 협력의 네트워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속성이 구성원

들의 무임승차 유인을 극복하도록 작용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어민들의 신뢰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신뢰와 협력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공동

체 속성의 분석을 전제로 정부의 규제와 지원 그리고 이에 대한 어민들의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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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협력과정과 성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5) 

<그림 1> 분석틀 

Ⅲ. 진해만 대구자원관리 사례의 분석 

1. 사례의 개요

현재 진해만에서 얼마만큼의 대구가 잡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는 

실정이다.6) <그림 2>는 경상남도 어업진흥과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해만 전체의 

5) 본 연구에서 네트워크 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표, 전략, 이해득실, 상호관

계를 분석하여 수산자원관리의 성공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부분적

으로 네트워크 형성과정이 설명되지만 전적으로 네트워크 분석에 이르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6) 2011년 6월 8일 면담한 경상남도 어업진흥과 담당자에 의하면, 1995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

정으로 수산물에 대한 ‘임의상장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개인의 사매매가 가능하게 되어 어획

량 통계작성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한다. 여하튼 조선시대에 마산포구가 남해안에서 최대포구

로 성장하는 데에는 대구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에 진해만에서는 1백만 마리의 

대구를 잡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대구는 1980년대에 이르러 진해만에서 점차 줄어들다

가, 1990년대에 이르면 마침내 사라진다. 전문가들은 우선 남획의 영향이 컸고 바다의 오염, 수
온변화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런 대구가 2008년 경남에서 36만 마리가 잡혔다고 할 정

도로 엄청난 변화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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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어획량 통계를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처럼 대구 어획량이 급증한 것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경상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 그리고 수협

이 20여 년에 걸쳐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981

년부터 대구 수정란 방류 사업을 시작했고, 2003년부터 대구 치어 방류 사업을 꾸

준히 펼쳐왔다. 부산광역시도 지난 1996년부터 대구 인공수정란 6억 9천 5백만 알

을 방류했다(경남신문, 2010. 1. 11). 1993년에는 방류사업을 일시적으로 포기한 적

도 있고, 2009년에는 수온변화와 거가대교 건설의 영향 등으로 어획량이 급감하여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상남도와 거제시를 비롯한 추진주체는 일관성

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2002년 이후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2> 경상남도 연도별 대구 어획량 현황
단위: 마리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상남도에는 174건의 호망허가가 나 있고 158건의 

정치망으로도 대구잡이가 허용되고 있다. 물론 실제로는 허가 이상의 그물로 대

구 잡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바다의 특성상 명확한 구획획정과 관리가 어

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구 잡이는 어가 소득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2011

년 2월 24일 관계자들과 면담한 결과 거제시 대구호망협회 회원들의 경우 실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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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과 이듬해 2월초까지 2달 여 조업으로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가량, 

평균 7천만 원의 연간소득을 올린다고 한다. 경상남도 어업진흥과에 따르면, 다른 

어종의 어업도 함께 병행하는 경상남도 전체 대구잡이 어민들의 대구로 인한 평

균 소득은 2천 4백만 원 정도로 조사되고 있다.  

<표 1> 경상남도 대구잡이 호망과 정치망 허가현황(2010년 기준)
단위: 건

구분 계 창원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합계 332 45 40 124 44 79

호 망 174 39 9 81 12 33

정치망 158 6 31 43 32 46

비율(%) 100 13.5 12.0 37.3 13.5 23.7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으로 81건의 호망허가가 나 있고, 1999년부터 대구호망협

회가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규제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제시 사례를 중심으

로 논의하고자 한다. 2010년 12월 현재 474㏊에 이르는 거제시 장목면 외포 조업해

역의 경우 정치성 구획어업으로 대구호망이 81건 허가되어 있고, 조업 시기는 11

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이다. 안타깝지만 거제시 어업진흥과 담당자의 요청으로 

정확한 구획은 그림으로 소개할 수 없다.7) 

7) 여기서 호망이란 승망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길그물과 포위망 및 각진 곳에 부착한 원추

형 자루 그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 정치망을 부설할 수 없는 조류가 강한 장소나 수질이 

탁한 만내에 부설하여 연안성 어족을 어획하는 어구를 의미한다(http://portal.nfrdi.re.kr/). 거제

에서는 대구호망의 일종인 대구 3각망을 쌍으로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조업을 하는데, 한번 부

설을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기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부설하여 놓고 1일 1~2회 자

루그물만 앙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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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거제수협 외포위판장 대구 어획 현황
단위: 천원

<그림 3>은 거제수협 외포출장소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그림

인데, 담당자는 누락한 내용이 많아 정확한 통계자료는 아님을 헤아려달라는 요

청을 하였다. 여하튼 개략적으로 보더라도 2002년 7천 600만 원이던 외포위판장의 

대구어획에 따른 판매 금액이 2004년에는 10억 원을 넘어서더니 2006년부터는 18

억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평균단가가 70㎝ 이상은 4만 8천 원, 

69~50㎝는 2만3천 원, 50㎝미만은 1만 4천 원에 거래될 정도로 10여 년 전에 비해 

가격이 대폭 하락하였기 때문에 소비자들 역시 만족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어

떻게 가능했을까?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와 거제시를 비롯한 관련기관의 방류

사업 지원과 불법어업 단속 그리고 과학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구획획정과 

규제를 비롯한 주도적 노력과 더불어 거제시 대구호망협회와 어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2. 공동어장의 공동체 속성

첫째, 진해만 대구어장 공동체는 해당지역의 어촌계를 중심으로 폐쇄성이 나타

나면서도 넓은 지역분포로 인하여 개방성이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제시 대구호망협회 구성원인 81명도 지리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었고, 축제기

간이 아니면 모든 구성원이 친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아니었다. 지구온난화에 따

른 조업환경의 변화라든지 해군작전지역과 국립공원지역이라는 특성 그리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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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경쟁어업 어민들과의 다툼과 불법어업에의 노출 등 구획어업의 폐쇄성과 더불

어 개방성이 공존하고 있었다.8) 거제수협 외포출장소에 따르면, 2009년의 경우 12

월 1일부터 본격적인 대구 잡이가 시작됐으나 수온 상승으로 해파리 떼가 출몰하

면서 위판 물량이 하루 평균 300∼400여 마리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1,000여 마

리에 크게 못 미치고 있었다. 대구가 회유하는 진해만의 당시 수온은 15도 안팎으

로 대구 서식 적정수온 8∼10도에 비해 매우 높았다(세계일보, 2009. 12. 16). 대구

는 차가운 바닷물을 좋아하는 대표적인 한류성 어종으로, 매년 겨울철 산란을 하

기 위해 진해만에서 회유를 하면서 어장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진해만에서 어

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은 누구나 대구어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고 있

고, 이는 과잉어업과 남획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9) 

둘째,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결과 대구호

망협회 구성원들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본

격적인 산란시기인 1월 금어기를 지키고 수정란과 어린자어 방류사업에 적극 협

조하면서 미래에도 풍어기가 지속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자체규약으로 불법행

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30㎝ 포획금지체장이 있지만, 주

로 40㎝ 이상을 포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2011년 2월 24일 면담한 거제시 대구

호망협회 회장에 의하면, 거제수협 주최로 대구홍보를 위해 시작한 축제기간 2일 

8) 진해만과 가덕만 괭이바다 등지에는 밤 시간 싹쓸이 불법조업에 나선 어선들이 늘어나면서 

호망업자들의 그물까지 통째로 사라지고 있다. 불법조업에 나서는 선박들은 양조망이나 권현

망 형태의 그물을 바닥 층까지 내려 끌면서 조업하는 바람에 호망업자들의 그물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들은 이 같은 저인망식 조업형태는 바다 속 어린고기까지 

싹쓸이하기 때문에 방치하면 결국 어족자원의 황폐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

했다(한남일보, 2009. 12. 14). 

9) 경남 고성군에서도 2009년 겨울부터 2011년 3월 11일까지 호망어업 12건이 허가되어 대구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경남신문, 2009. 11. 30). 대구는 정치성 구획어업인 호망과 자망 등으로 잡

고 있으나 자망으로 어획할 경우 어획 과정에서 상처를 입어 신선도가 저하되고 상품가치가 

떨어져 대부분의 어민들은 주로 호망어구로 어획하고 있었지만, 고성군에는 한 건의 호망어

업허가도 없어 어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과학적 합리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남

획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10) 2007년 겨울 보도 자료를 보면(거제신문, 2007. 11. 29), 거제시 대구호망협회와 진해 연안자망

협회 등 남해안 어민들이 길이 35㎝이하 대구는 잡지 않겠다고 결의하는 등 공식적인 규제기

준보다 더 강한 자율규제수단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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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대구호망협회 구성원들은 조업을 중단하고 인력을 지원하며, 대구를 

20~30%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기꺼이 협조하고 있

었다. 

셋째, 진해만의 경우 이해관계의 동질성은 거제시 대구호망협회 구성원을 기준

으로 내부자와 외부자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11) 먼저 호망허가를 받은 호망협회 

회원들과 타 업종의 일반 어민들과는 이질감이 있었다. 넓게 보면 진해만은 11월

에서 이듬해 3월에 이르는 기간에 대구호망과 물메기 통발이 함께 사용되는 대규

모 공동어장이며, 거제･창원･고성 등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지역의 어민들이 함

께 조업을 하기 때문에 자율관리의 한계가 있었다. 일반 어민들은 호망허가를 일

종의 특혜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작은 이견이나 충돌도 분쟁으로 발전

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 2011년 2월 24일 면담한 거제시 대구호망협회 관계자에 의

하면, 호망허가를 받은 어민과 그렇지 못한 어민들 간에 이질감이 존재하고, 가끔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리고 자망어업을 비롯한 불법어획을 하던 어

민들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불법어업에 대

해 서로 눈감아 주면서 덮어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1년 중앙정부

와 경상남도 그리고 거제시의 대구수정란 방류사업 이후 2002년부터 본격적인 효

과가 나타나면서 인근 지자체로 대구호망어업이 옮겨갔지만, 호망허가를 받지 못

한 어민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구호망협회 

회원들 간에도 고성이 오가고 분쟁이 가끔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협회 회원들 81

명이 서로 다른 마을에 분산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의견결집이 어렵고, 11월 말 호

망을 설치할 때 서로 좋은 위치를 선점하려고 한다든지, 12월에서 이듬해 1월에는 

11) 경상남도는 산란기를 맞아 2010년 1월 한 달 진해만 일원에서 대구 불법포획 특별단속을 실

시했다. 이러한 단속은 수정란 방류사업 등으로 해마다 진해만 등 남해안 일원에 회유하는 

대구 자원량이 증가하면서 진해만 일원에 불법 대구호망 어구 설치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1월은 대구가 산란하는 시기로 원칙적으로 대구 포

획행위가 금지되어 있지만 진해와 거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수정란 방류사업을 위해 포획 채

취·금지해제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해 지역 내 수협에서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그러나 허가를 얻지 않고 불법으로 대구를 포획해 수협이 아닌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매매,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해오고 있다. 단속은 육상과 해상단속을 병

행하고 육상단속은 우범 항·포구를 중심으로 불법으로 포획한 대구를 유통하는 행위와 수협 

위판장에서 반출증 없이 대구를 유통하는 행위 등이다. 해상에서는 국가 지도선과 해양경찰, 
시·군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경남신문, 201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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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다리 금어기라서 잡힌 도다리를 방류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어기는 회원들도 

있기 때문에 내부갈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0년까지는 2월 조업이 끝

난 뒤에도 어구만 철거하고 앵커와 로프 등은 그대로 방치하여 타 업종 어민들에

게 피해를 주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부터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 기간

을 제외하고는 전부 철거하도록 자율규제를 하고 있었다. 2011년 2월 24일 현장 답

사한 거제시의 대구어장 포구에서는 어민들이 걷어 올린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

고, 옆에는 앵커와 로프 더미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넷째, 1999년부터 형성된 거제시 대구호망협회의 경우 2대에 걸쳐 회장들이 지

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민들도 대체로 협의사항을 잘 따라준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1년 2월 24일 면담한 거제시 대구호망협회장은 1999년 조직된 협

회의 구성원으로서 2010년부터 2기 임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회원들의 단기

적인 욕심이 지나치면 남획의 우려도 있고, 타 업종 어민들과 분쟁이 언제든지 가

능했기 때문에 자율규제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접근하고 있었다. 거제시장과 수

협과의 네트워크도 견고하게 관리하면서 축제와 방류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

하는 리더십을 보이고 있었다. 그는 거제도 북동쪽에 지리적으로 분산되어있는 

81명의 호망어민들을 결속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대구어족이 한정된 상황에서 무

분별하고 무질서한 어업 대신 규칙적으로 절제된 어업을 하고 방류사업에 동참하

려는 협회임원들의 노력이 컸다면서, 특히 2003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큰 보람으로 느낀다고 말했다. 거제시 대구호망협회 내부관계자뿐만 아니라 외부

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도 그의 리더십이 확인되었다.  

3. 정부의 지원과 규제정책의 효율성

1) 정부의 지원정책의 효율성

정부의 대구 수정란과 어린자어 방류 정책은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발휘한 것으

로 나타났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1년부터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

타나기까지 20년 이상 포기하지 않고 수정란 방류사업을 실시한 경상남도와 거제

시를 포함한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헌신이 놀라울 뿐이다. 물론 1993년에는 친어채

포가 부진하여 사업을 포기한 적도 있을 정도로 1990년대는 사업추진의 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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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방류량

(백만 알)

사업비

(백만 원)

친어채포

마 릿 수

친어 사용 마릿수
비 고

계 암 수

계 33,649 1,542 295,966 33,534 24,500 9,034

소계 10,264 365 58,326 9,787 7,124 2,663

1981 117 6 669 120 81 39 전액 국비

1982 1,365 66 8,642 1,467 1,000 467 전액 국비

1983 2,088 70 9,087 1,989 1,412 577 전액 국비

1984 2,047 72 14,666 1,980 1,430 550 전액 국비

1985 2,128 71 10,596 1,985 1,456 529 전액 국비

1986 2,519 80 14,666 2,246 1,745 501 전액 국비

소계 5,609 316 24,368 5,745 4,121 1,624

1987 2,029 80 10,207 1,893 1,389 504 전액 수협비

1988 1,869 60 8,960 1,946 1,400 546 전액 수협비

1989 626 30 2,530 759 534 225 전액 수협비

1990 493 26.8 1,591 535 386 149 전액 수협비

1991 176 19 565 190 134 56 전액 수협비

1992 84 19 163 88 56 32 전액 수협비

1993 - - - - - - 친어채포부진 사업포기

1994 26 8.7 52 34 21 13 전액 수협비

1995 41 10.5 44 44 28 16 전액 수협비

1996 61 14 56 56 38 18 전액 수협비

1997 77 23 60 60 43 17 전액 수협비

1998 127 25 140 140 92 48 전액 수협비

맞기도 했다. 대구가 거의 잡히지 않던 시기에는 지금 5만 원가량 하는 체장 70㎝ 

대구가 당시에는 20만 원을 호가했다고 한다. 1982년부터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경상남도의 한 담당자에 의하면, 처음 1981년에는 수산업에 대한 위기감으로 시작

하였고, 1990년대에는 기관의 존재의미였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고, 1억 

원이 채 되지 않는 예산을 매년 투입하였기 때문에 큰 저항 없이 꾸준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2002년 들어 본격적으로 대구가 잡히기 시작하

면서 신바람이 났다고 한다.  

<표 2> 연도별 대구수정란 방류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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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17,776 861 213,272 18,002 13,255 4,747 도 137 시 325 수협 399

‘99~’01 473 89 1,857 485 360 125 도 27 시 10 수협 52

2002 295 34 2,574 401 291 110 도 10 시 10 수협 14

2003 675 40 7,912 719 588 131 도 10 시 10 수협 20

2004 878 47 20,466 973 847 126 도 10 시 10 수협 27

2005 1,264 47 27,792 1,247 957 290 도 10 시 10 수협 27

2006 660 49 30,838 952 753 199 도 10 시 10 수협 29

2007 911 48 24,444 963 704 259 도 10 시군 10 수협 28

2008 2,555 140 28,657 2,711 1,807 904 도 10 시군 70 수협 60

2009 5,398 177 33,486 4,854 3,415 1,439 도 20 시군 83 수협 74

2010 4,667 190 35,246 4,697 3,533 1,164 도 20 시군 102 수협 68

자료: 경상남도 어업진흥과 제공(2010년 6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1년 6백만 원의 예산으로 669마리 친어를 채포하

고, 이 중에서 사용가능한 120마리 친어를 사용하여 1억 1천 7백만 개의 수정란을 

방류하면서 첫 사업을 시작하였다. 2010년에는 1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5,246마리의 친어를 채포하고, 이 중에서 사용가능한 친어 4,697마리를 통해서 46

억 6천 7백만 개의 수정란을 방류하게 되는 성과를 보이게 된다. 2010년 6월 이후 

면담한 경상남도 어업진흥과 관계자에 의하면, 매년 1월 금어기에 어민들이 양질

의 어미 대구를 가져올 때 어민들에게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유인구조

도 잘 설계되어 있는 편이라고 한다. 국비와 도비지원 그리고 시･군과 수협까지 

비용분담을 하고 어민들의 협력을 이끌어낸 정부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할 수 있

는 부분이다. 2003년부터는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5천 마리 자어방류사업

을 시작한 이후 통영시에서는 2007년부터 그리고 거제시에서도 2008년부터 자어

방류사업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총 2천 4백만 마리를 방류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

다. 

2) 정부의 규제와 단속의 효율성

정부는 공동어장에 대해 일정구역을 허가한 후 단속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

다. 거제시 어업진흥과의 어업자원담당자는 대구인공수정란 방류사업, 불법어업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정치망 어업권 관리 및 어업지도선 관리, 불법어업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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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어선어업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허가를 해주

지만, 현재 거제시는 일정구역을 정한 정치성구획어업으로서 81건의 대구호망허

가를 내어준 상태이다. 대구호망에는 약 80% 정도는 대구가 잡히고 20% 정도는 

숭어와 도다리 등이 포획된다고 한다. 그런데 거가대교 공사로 인해 해양환경이 

변화하면서 대구의 이동 경로가 변화하여 거제시는 군항수역으로서 해군의 협의, 

경상남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와 2010년 12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중앙수산조

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만 ㎡ 50건의 호망허가 구획은 2천 m 동쪽으로 옮겨 어

장위치를 변경하는 승인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받았다. 강원도와 경상남도 수

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허가권자인 거제시가 아닌 중앙정부의 허가를 득하게 하여 

어업의 변경허가의 예외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단속 자료의 확보라든지 조업현장의 파악이 힘든 바다의 특성 때문에 호

망허가와 단속 등 규제제도의 효율적 집행 여부는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얌체 같은 불법어업 행위자들을 엄정하게 단속하지 않을 경

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양경찰과 경상남도 그리고 거제시를 중심

으로 대구 조업시기에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불

법어업으로 인한 기대편익이 적발로 인한 기대손실보다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

문에 불법어업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하튼 계절성 야간 불법어업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진다(거제신문, 

2007. 11. 29). 거제시 장목 연안 등지에서 11월 말에 들어서면서 대구가 잡히기 시

작하면 대구어족 자원보호를 위한 계절성 불법어업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진해만 

전 해역에 걸쳐 해양경찰청, 경상남도 등 관계기관과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연말

까지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무면허와 무허가, 허가위치 이탈, 금지기간 및 체장, 

변경어구, 그물코 규격위반 등이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 조치한다.12) 이

12) 무분별한 어획의 자제 및 어린대구의 보호 필요성 때문에 대통령령인 ｢수산자원관리법시행

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한정하여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대구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때에는 수정란과 자어 방류사업

을 위해서 거제시 등 허가된 시･군에 한정하여 대구포획을 허가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
6조 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수산자원 포획금지체장 규정에 따라 포획 금지체장을 30㎝ 이하

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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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앞서 거제시 해양수산과는 어업지도기관과 함께 주변 어촌계장과 어민들을 대

상으로 불법어구설치 근절대책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일부 어민들이 한탕주의와 

조업구역 선점을 위해 선박 및 어선의 입·출 항로를 무시한 채 경쟁적으로 불법어

구를 설치하여 자원남획과 선박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거제시의 경우 

불법어업은 2006년 16건이 적발된데 이어 2007년에도 1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

났다. 최근까지 이러한 불법어업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표 3> 2010년 시･군별 인공수정란 방류사업 세부계획(2010년 6월) 

시군 수협별
사업비(백만 원) 방류량

(백만립)

채 란 용

친어(마리)

채포금지허가

계 도비 시군비 수협비 건수 포획량(마릿수)

계 250 20 135 95 7,471 4,650 166 69,200

마산시

(창원시)
마산･진동수협

30

(20)

20

(20)

10 1,000

(1,000)
1,070 35 8,700

진해시 진해시수협 50 10 20 20 1,300 1,100 12 6,000

통영시 통영수협 70 35 35 1,900 400 3 1,500

거제시 거제수협 40 10 10 20 1,001 1,190 79 39,500

고성군 고성군수협 20 20 1,000 590 12 6,000

남해군 남해군수협 20 10 10 270 300 25 7,500

자료: 경상남도 어업진흥과 제공 * 주: 창원시는 2010년 7월 1일 마산시·진해시와 통합함

거제시 어업진흥과에 따르면, 거제시의 정치성구획어업인 대구호망은 81건이 

474ha에 걸쳐 장목면 외포를 조업해역으로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가되어 있

다.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는 해양경찰청 관계자와 2009년 겨울 이후 수차례 걸

쳐 면담하였는데, 그는 비배제성이 암암리에 작용하는 바다의 특성상 명확하게 

13) 겨울철 고급어종인 대구 조업이 제철을 맞은 가운데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남 거제시는 도와 합동으로 2009년 12월 한 달간 단속을 벌여 모두 38건
의 불법 조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2008년 12월∼2009년 2월의 경우에도 한 달 평균 40
건 가량의 불법 어업이 적발되는 등 불법 어로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거제시는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불법 조업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망 불법 설치 외에 밤에 불법 어선이 저인망식 조업으로 대구 등 각종 어류를 싹

쓸이해 가거나, 어민들이 설치한 어망에서 고기를 빼가는 등의 행위도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

졌다(서울신문, 2010.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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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을 하고 허가된 호망을 사용하여 조업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경직되게 단

속하는 것은 문제를 훨씬 복잡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범위 안에서 느슨하고 미온적인 단속을 통해 훨씬 효율적

으로 어장이 관리되고, 나아가 어민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측면도 있었

다. 물론 이는 불법조업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진해만에

는 305명에 달하는 물메기 통발 어민이 있어 대구호망어업과 조업해역을 놓고 경

쟁이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불법어구를 설치하거나 항로 내에 어구를 설치할 경

우 심각한 갈등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14) 그러나 불법조업이 야간과 새벽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상남도와 거제시 그리고 인근 시･군의 지도와 단속 과정에서 애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4. 어민들의 자율규칙과 관리방식의 정당성과 수용성

거제시 대구호망협회의 자율적 규칙과 자율관리방식은 정당성과 수용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 대구호망협회는 1999년 조직되어 외포 25명, 대계 6명 

그리고 소계 4명 등 81명의 회원들이 여러 마을에 흩어져있어 의견결집이 쉽지 않

은 단점이 있다고 했다. 2010년 12월과 이듬해 1월에 걸쳐 대구어장을 답사하고 면

담한 결과에 의하면, 거제시 대구호망협회의 정관에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규정

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중요한 사항들은 회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81명의 회원

들이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비공식 공동규범(shared norms)이 강제되

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불법어업 신고 시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12월에서 이듬해 1월까지는 도

다리 금어기이기 때문에 몰래 포획하지 않고 풀어주기로 협의하기도 했다. 이틀

에 걸쳐 이루어지는 대구축제 기간에는 조업을 중단하고 대구가격도 20~30% 저

렴하게 공급하기로 협의하는 등 비교적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구호망

14) 2011년 6월 8일 면담한 경상남도 어업진흥과 담당자에 의하면 절도는 거의 없고, 무허가어구

의 설치를 통한 어업행위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강압적인 단속은 효력이 지속되기 어렵

기 때문에 협회와 어촌계 회원들이 자율적 상호감시를 통해 공동어장을 관리하는 것이 수용

성도 높고 지속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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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구성원들은 경상남도 수산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수정란 방류사업에 협

조하기 위해 1ｍ 이상의 큰 대구는 적극적으로 보급하려고 애를 쓴다고 했다. 그

리고 선원들 확보문제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 때문에 회원들 간에 알

력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남획을 자제하기 위한 욕심조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다. 타 업종과 경쟁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전에는 조업이 

끝나면 어구만 철거 했지만, 2011년부터는 앵커와 로프도 11월에 설치한 후 조업

이 끝나는 2~3월에 전부 철거하기로 협의하는 등 자율규제 노력이 돋보였다. 이처

럼 거제시 외포어장에서 1980년대 초반에는 100마리 정도의 대구를 잡을 정도로 

비극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대구호망협회 회원들은 지금처럼 풍성한 대구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했다. 그리고 회원들이 협의한 비공식 공

동규범을 반드시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정부와 어민들의 신뢰와 협력의 네트워크

첫째, 경상남도와 거제시 등 지방정부와 공동어장 어민들의 신뢰와 협력의 네

트워크가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류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는 어민들이 좋은 대구를 잡을 경우 빠른 시간 안에 방류사업팀에게 제공해야 한

다. 어민들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대구 잡이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임을 알기 때

문에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그리고 마리당 5만 원의 값을 지불해주기 때문

에 어민들도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표 4>는 경상남도와 거제시 그리고 수협

과 진해만 공동어장 어민들의 신뢰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통해 생산한 결과물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2003년부터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시

작한 대구자어 방류사업에 2007년부터 통영시 그리고 2008년부터 거제시가 동참

하게 된다.15) 이는 1981년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쉽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

부가 대구수정란 방류사업을 통해 보여준 신뢰가 좋은 평판을 유지하면서 진해만 

공동어장 어민들의 신뢰와 협력을 이끈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2010년 6월 면담

15) 2009년 들어 고성군도 대구 인공수정란 진해만 방류사업에 동참하게 되었다. 2천만 원을 들

여 2009년 1월 l일부터 31일까지 2억 9,400만개의 수정란을 바다로 보내 어업자원 조성에 기여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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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상남도 관계자에 의하면, 대구치어 방류사업에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와 

관련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수산업경영인연합회와 대구자원증강을 위한 모임 등 

민간단체들도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진해만 대구어장은 지구온난화

로 인한 해수 온도의 변화 등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공유자원의 행복’이 지

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2010년 대구인공수정란 방류사업(2010년 6월)
(단위: 마리, 천 립, 백만 원)

구 분 계
시･군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방 류 량 4,666,625 410,000 1,091,170 1,222,200 1,033,929 321,929 450,325 137,072

사

업

비

계 190 20 30 58 42 14 20 6

도 비 20 10 10

시 군 비 102 20 20 20 10 8 20 4

수 협 등 68 10 28 22 6 2

친어채포 할당량 69,200 8,700 6,000 39,500 1,500 6,000 7,500

친어

채포

계 35,246 2,879 287 25,497 34 3,666 2,883

암 22,004 2,017 196 16,615 13 1,940 1,223

수 13,242 862 91 8,882 21 1,726 1,660

친어

사용

(마리)

계 4,697 450 1,298 1,133 916 320 450 130

암 3,533 326 926 873 732 257 329 90

수 1,164 124 372 260 184 63 121 40

자료: 경상남도 어업진흥과 제공 * 주: 창원시는 2010년 7월 1일 마산시·진해시와 통합함

둘째, 그러나 이질적인 공동체 속성을 띄는 진해만 전체 어민들을 놓고 볼 때는 

신뢰와 협력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안 일대는 기후 온난

화 등으로 해양생태계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다 산업화로 인한 어

장 황폐화와 중국산 저가 수산물 수입 확대, 연근해어업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어업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도 친어채포 허가를 받지 못한 어민들

의 경우 최대 수입원인 대구를 1월 한 달 동안 잡을 수 없어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

래서 수산당국은 최근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어기간 단축 등을 신중하

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경남신문, 2010. 1. 12). 즉, 현재 11월에서 이듬

해 3월까지 이어지는 대구 잡이 기간 중에서 1월은 산란을 위한 금어기인데,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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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획량이 급증했기 때문에 금어기를 없애달라는 요청과 <표 4>에 나타난 

시･군에만 금어기간 중에도 수정란과 자어방류사업을 위해 대구 잡이를 허용하

는 것을 나머지 어민에게도 풀어달라는 요청이다. 2009년 겨울 이후 수차례에 걸

친 현장답사 결과, 암암리에 나머지 수역에서도 대구 잡이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이 무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불법을 조장하는 것

이나 다름없으므로 과학적 조사를 바탕으로 친어채포의 주체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연근해의 공동어장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분석해본 것이다. 이를 위해 남해안의 진해만 대구자원관리 

성공사례를 거제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남획과 바다환경의 변화로 인해 1980

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말까지 진해만의 겨울에는 대구가 거의 잡히지 않는 ‘공

동어장의 비극’이 발생했다. 그러나 1981년부터 국비지원은 물론 경상남도와 거제

시, 국립수산과학원과 거제수협 그리고 거제시 대구호망협회가 협력하여 대구수

정란 방류사업을 실시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서 ‘공동어장의 행복’이 시작되었

다. 2003년 이후에는 생존율이 더 높은 대구 어린자어 방류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제 81명으로 구성된 거제시 대구호망협회 가구당 평균 7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보

장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대구를 즐기게 되는 ‘공유의 행복’에 이르

게 되었다. 2010년에는 거제수협 외포위판장의 경우만 하더라도 25억 원에 달하는 

어획고를 올렸고, 경상남도 잔역에서는 78억 원 이상의 어획고를 기록했다. 본 연

구에서는 Ostrom(1990)의 제도분석틀과 Conley와 Moote(2003)의 협력적 자원관리

모델을 응용하여 진해만 대구자원관리 성공사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상

남도와 거제시를 비롯한 관련기관의 방류사업 지원과 불법어업 단속 그리고 과학

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구획획정과 규제를 비롯한 주도적 노력과 더불어 거

제시 대구호망협회와 어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가정하

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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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거제시 대구호망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어장의 공동체는 81명으로 구

성된 비교적 폐쇄적이고 동질적인 공동체였지만, 진해만 전체는 공식적으로 184

명에게 대구호망허가가 나 있고, 다른 업종의 어민들도 함께 조업을 하기 때문에 

어촌계별로는 개방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자율관리의 필요성

과 더불어 조업구역 획정과 단속을 포함하여 진해만 전체의 공동어장을 관리하기 

위한 외부적 개입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민들은 ‘공유의 행복’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의욕과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었고, 대구호망협회 내

부자끼리의 작은 알력이나 타 업종과의 경쟁과 갈등 역시 회장의 리더십으로 비

교적 원만하게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제시 대구호망협회는 협력적 

자원관리를 위한 자율성의 조건을 비교적 잘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국 진해만 대구공동어장 공동체의 속성을 분석한 결과 자원관리의 성공을 위해서

는 자율규제와 정부규제의 필요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정부의 대구 수정란과 어린자어 방류 정책은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발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와 거제시 등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1981년부터 정책

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0년 이상 포기하지 않고 수정란 방류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진해만 전체에 184건의 대구호망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매년 

12월부터 해양경찰과 경상남도 그리고 관계 시･군을 중심으로 계절성 불법어업

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 진해만에서 무면허와 무허가 어업행위 등 40여건 정도

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지와 다른 바다의 특성 때문에 효율

적인 단속이 용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어업으로 인한 기대손실이 그

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훨씬 크도록 적발확률과 벌금 액수를 적정하게 설계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셋째, 거제시 대구호망협회의 정관에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중요한 사항들은 회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81명의 회원들이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비공식규범이 강제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

에 정당성과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들은 수정란 방류사업과 자어

16) 따라서 규제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위반행위에 대한 적발확률을 높이고 규제위반의 

비용을 높이거나, 규제준수의 편익을 높이거나 규제위반의 편익을 적게 하여야 한다. 소극적 

제재의 경우 ‘불이행 적발확률×규제위반의 비용’의 값이 규제위반의 편익보다 커야 하고, 적
극적 유인의 경우 규제준수의 편익이 규제위반의 편익보다 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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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사업 그리고 대구축제기간에 자발적으로 협력하거나 어구설치와 철거에 있

어서 협의된 사항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strom(1990: 26~57)이 경제적 

소득의 측면에서 공유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원에 대한 공간배

정을 비롯한 공동규범에 대한 수용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한 측면과 상통하고 있다.     

넷째, 정부와 공동어장 어민들의 신뢰와 협력의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방류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민들이 좋은 대구를 잡을 경우 빠

른 시간 안에 방류사업팀에게 제공해야 한다. 어민들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대구 

잡이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임을 알기 때문에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그

리고 마리당 5만 원의 값을 지불해주기 때문에 어민들도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고 볼 수 있다. 결국 정부와 수협 그리고 진해만 공동어장 어민들의 신뢰와 협력의 

네트워크가 공동어장의 행복을 가져온 비결인 것이다. 특히 1981년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쉽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구수정란 방류사업을 통해 보여준 

신뢰가 좋은 평판을 유지하면서 진해만 공동어장의 어민들의 신뢰와 협력을 이끈 

것으로 평가되었다. 물론 진해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다른 업종 간의 경쟁과 불법

어업으로 신뢰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 정부의 신뢰성 있는 엄정한 개입이 요구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공유자원인 공동어장 관리를 위한 자율조직과 자

율관리 이론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서해

안의 장고도와 어청도와 같은 소규모의 폐쇄적인 공동어장의 경우와는 달리, 항

상 불법과 과잉경쟁으로 인한 공유자원의 파괴 가능성이 상존해있는 진해만과 같

은 연근해 공동어장의 경우 어민들의 자율적 관리만으로는 지속가능한 공동어장

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움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공동어장의 비극’

을 막을 수 있는 협력적 수산자원관리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천적인 측

면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산과학원, 경상남도와 거제시를 비롯한 공공

부문과 거제시 대구호망협회와 어촌계 어민들의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적 수산자

원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정부의 제도나 정책에 초점을 맞추거나 어민들의 자율적인 공동어장관리에 초점

을 맞춘 연구는 있었지만, 양자를 포괄하는 협력적 수산자원관리 모델이 없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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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실천적인 대안의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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